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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7드단204960  이  효 인 등

원       고 갑 (1986 생, 여)

주소  

등 지  

소송 리인 변 사

피       고  (1980 생, 남)

주소  

등 지  

변  종 결 2017. 8. 31.

판 결  고 2017. 9. 28.

 

주       문

1. 원고 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**** 가 2014. 4. 11. 출한 인증 등본에 

하여 2014. 4. 25. 라북도 **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인  효임  인한다.

2. 원고 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공 보건부에  2015. 6. 3. 출한 이 증

등본에 하여 2015. 6. 17. 라북도 **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  효임  

인한다.

3. 소송 용  각자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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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

주 과 같다.

 

이       유

   갑 1, 2, 3 증,  1, 2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

고는 미국 학  2014. 2.경 *** 한인모임에  피고를 알게  사실, 원고는 피고

부  자신이 미국에 좀  체류할  있도  자연장  해 필요하다면  원고에게 

인신고에 필요한 류를 부해 주도  요청하 고,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신고

에 필요한 류를 부해  사실, 이후 원고가 인신고 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

고 요청하 나 피고는 이미  인신고에 필요한 류를 이용하여 주  1항 재

 같이 인신고(이하 ‘이 사건 인신고’라 한다)를 마쳐 버린 사실, 한편, 원고는 

2015. 4. 2. 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  출국한 사실이 없 에도 피고는 원

고  인  사항에 한 류를 이용하여 원고  충분한  없이 주  2항 재  

같이 이 신고(이하 ‘이 사건 이 신고’라 한다)를 마 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인신고

 하여 공 자 등불실 재  약식 소(부산지 법원 부지원 2017고약

3788) 어 2017. 8. 7. 벌  300만 원  약식명 이 었고,  약식명  이후 

 사실  인 할  있다. 

    인 사실에 하면, 이 사건 인신고는 원, 피고 사이에 사회 상 부부라고 

인 는 신 , 체  결합  생 게 할 사 없이 단 히 피고  자 연장  

한 단  행해진 것  원,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 계  라는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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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  인  합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효라 할 것이다. 또

한 이 사건 이 신고 또한 이 사건 인신고가 효인데다가 이 에 한 원, 피고 사

이  합 도 없다 할 것이어  역시 효라 할 것이다. 

   라  원고  청구는 모  이  있어 이를 모  인용하  하여, 주 과 같이 판

결한다.  

판사 상


